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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의 활용

 ㅇ 해체 공사는 노후화된 구축물 등*에 대한 구조 안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사 중 붕괴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입니다.
     * 구축물 등: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안전보건규칙 제38조)

     **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 최초 설계도면 부존재 또는 추가 설치된 설비 하중 생략 등 

해체공사 사고사례

þ (’21.6.9, 광주 학동 소재 해체공사 현장, 사망 9명/부상 8명)
   5층 건물 철거 중 현장 옆 도로방향으로 붕괴되며 정차 중이던 버스 매몰

þ (’17.1.7, 서울 낙원동 소재 해체공사 현장, 사망 2명/부상 1명)
   굴착기를 이용하여 지상 1층 벽체 철거작업 중 바닥이 붕괴되며 근로자 매몰

< 해체공사 안전수칙 일반사항(예시) >

ㅇ 특히, ‘25.11.6. 노후 발전설비의 발파 해체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발파 해체공사 사고사례

þ (‘25.11.6, 울산 남구 소재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 사망 7명/부상 2명)
   발파 사전작업 중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 구조물이 붕괴되며 근로자 매몰

ㅇ이에, 본 가이드를 통해 앞으로 발파 해체공사 현장에서 대형 붕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핵심 안전 수칙과 안전한 작업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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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공사 및 관련 법령

ㅇ (적용 공사) 전면 또는 부분 발파 해체 공사

- 노후 발전설비 및 구축물 등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RC) 또는 SRC* 구조의 고층 구조물

     * 철골 철근콘크리트(Steel Reinforced Concrete)

< 노후 발전설비 발파 해체공사 적용 사례 >

   

                                             

   

<보일러동> <연돌(굴뚝)> <시설동>

   ※ 자료출처: youtube.com/watch?v=wlmOZOpFnw, youtube.com/watch?v=Tul99FCLvkc, youtube.com/watch?v=xaXbZ9_1l9k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

✔ (건설기술진흥법) 해체공사는 안전성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당

  안전보건기준규칙 관련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행  

✔ 작업순서 준수 및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 대상 구조물 안전성 평가 실시  

✔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계측 실시 등 안전성 유지

✔ 발파작업 시 화기 접근 금지 등 작업기준 준수

✔ 계획대로 해체되지 않고 붕괴 우려 시 구조보강계획 작성

[안전보건기준규칙 제38조] 

[안전보건기준규칙 제20조, 제384조] 

[안전보건기준규칙 제52조] 

[안전보건기준규칙 제51조, 제53조]

[안전보건기준규칙 제348조]  

[안전보건기준규칙 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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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체 전 필수 검토사항

해체 공사 중 붕괴 사고 주요 원인을 사전에 숙지합니다.

ㅇ 작업계획서 미작성 또는 미준수(작업순서 미준수)

ㅇ 기둥, 벽체, 보강재(Jack support 등) 등을 임의로 해체

ㅇ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 등에 구조물 안전성 검토 미실시

ㅇ 철거 잔재물 과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하중 발생

ㅇ 보강재(Jack support 등) 미설치

ㅇ 최초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검토하여, 실제 해체할 

구조물에 보강된 설비 등의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ㅇ 굴착기 등 대형화된 기계･장비의 하중을 고려하지 않음

ㅇ 붕괴⸱추락 위험 구역에 출입통제를 하지 않음

ㅇ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미배치

< 붕괴 사고 주요 원인 >

  

<작업순서 미준수> <안전성 검토 미실시> <잔재물 과적⸱보강재 미설치>

주변 환경을 확인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습니다.

ㅇ인접 건축물, 도로, 지하구조물 위치 확인

ㅇ비산물, 진동, 소음 영향 범위를 사전 검토

ㅇ인근 거주지⸱상가⸱학교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통제 계획 수립

< 주변 환경 조사 >

  

             <주변시설물 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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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등의 사전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ㅇ 대상 구축물 등의 구조도면, 보강⸱증축·변경 이력을 반드시 확인

ㅇ 실제 구조와 도면이 다를 경우 현장 구조를 기준으로 재검토

ㅇ 주요 기둥 및 전단벽, 브레이싱 위치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

구조도면 및 증축 이력 현장 구조 확인 주요 부재 확인

• 대상 구조물의 구조도면
• 보강⸱증축⸱변경 이력

• 실제 구조와 현장 구조 비교 
➞ 현장 구조 기준으로 재검토

• 주요 기둥, 내력벽 상태
• 브레이싱 위치 확인

반드시 확인 재검토 직접 확인

  사전조사 내용

✔ 구축물 등의 구조 현황 조사

✔ 부지, 주변 상황 등 조사

추가 사전조사 내용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조사

  (육안검사, 비파괴검사, 시료채취 
실내시험 등)

‣ 마감재가 해체된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확인(육안점검 등)

  작업계획서 구성 내용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가설⸱방호⸱환기 설비 및 살수⸱방화 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발파 해체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기계식 해체로 가능한 구축물 등은 발파 최소화

ㅇ 붕괴 방향을 통제할 수 없는 구축물 등은 발파 금지

ㅇ 관리자는 “가능”이 아니라 “안전한가”를 기준으로 판단

항 목 판단 기준 방 법

기계식해체 가능 여부 ✔ 구축물 등의 발파 최소화

붕괴 방향 통제 가능 여부 ✔ 통제불가 시 발파 금지

안전기준 안전성 확보 여부 ✔ 구조 안전성 검토 실시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사전 조사 의무

✔ (건설기술진흥법) 해체공사 전 구조 안전성 및 주변 영향 검토 의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인접 시설물 영향 검토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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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발파 해체 작업방법

발파 해체의 기본 원칙을 준수합니다.

ㅇ발파 해체 시 붕괴 방향은 반드시 계획된 방향으로만 유도

ㅇ기둥, 내력벽 등 주요 부재를 발파공법으로 제거하고 자중으로

무너지도록 단계적으로 붕괴

ㅇ잔존 구축물 등으로 인해 2차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발파 해체 시 유의사항을 준수합니다.

ㅇ주요 기둥과 브레이싱(이상 철골 구조) 및 코어부·전단벽(이상 RC 구조)의

사전 취약화 작업 및 화약 설치 위치와 장약량 등을 확인

- 사전 취약화 및 발파를 위한 작업 순서 및 절차 반드시 준수

ㅇ 최초 작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고, 불필요한 부재를 절단 등 

취약화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붕괴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유의

ㅇ부분 해체 후 잔존부의 안정성을 확인(구조 검토 등)하고 작업 개시

- 잔존부가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정화 

작업을 실시 후 작업 개시

ㅇ발파로 인한 파편 등의 비산 방지용 1⸱2차 방호조치 반드시 실시

➊【구조 종류별】

항목 대상 유의사항

철골 구조
주요 기둥,
브레이싱 ✔ 주요 구조부 사전 취약화 및 화약 설치 위치 등 명확화

✔ 해체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준수
RC 구조

코어부
전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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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일반사항】

항목 대상 유의사항

붕괴 방향
부재 절단 및 

부분 해체 위치
✔ 최초 작업계획과는 다른 구축물 등의 붕괴 방향을 

변경하는 절단⸱부분 해체 금지

잔존부 안정성 확인
✔ 잔존부 안정성 확인하고 작업 개시
   (필요시, 안정화 작업 실시)

방호 조치 인접 구축물 등 ✔ 비산 방지용 1⸱2차 방호조치 반드시 실시

< 해체 시 확인 사항(예시) >

  

<사전 취약화 확인>
 <1차 방호조치 확인>  <2차 방호조치 확인>

Œ철골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발파 해체 계획(예시) >

 

 ▴(발파대상) 가로22.5m, 세로 14m, 높이 26.5m

 ▴(발파공법 선정) 전도공법

 ▴(사전 취약화) 발파구간과 힌지구간(지지구간) 선정하여 사전 취약화 및 장약

 ▴(발파⸱전도) 평면도 B,C열 기둥을 쐐기 형태로 발파 → A열을 힌지점으로 전도

※ 자료출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국토교통부, 2025.12.)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해체작업은 작업순서⸱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준수

✔ (건설기술진흥법) 공법 선택 시 구조 안전 확보를 우선 고려



- 9 -

3-3. 발파 후 2차 해체 작업방법

2차 해체 작업 순서 및 방법을 준수합니다.

ㅇ굴착기⸱압쇄기⸱절단기 등 해체 장비는 안전거리 확보 후 투입

ㅇ해체 대상 잔존부는 계획된 순서대로 절단 또는 2차 해체

ㅇ상부에서 하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해체

2차 해체 대 상 방법

① 장비투입 굴착기⸱압쇄기⸱절단기 등 ✔ 안전거리 확보 후 투입

② 2차 해체

해체 대상 잔존부 ✔ 계획된 순서대로 해체 시행

해체 방향
✔ ①상부에서 ➞ 하부 방향으로 
   ②외부에서 ➞ 내부로 해체 작업 실시

< 2차 해체 작업 방법(예시) >

   

<압쇄기 + 굴착기> <압쇄기 + 살수차> <압쇄기 + 빔 절단기>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 제거 전 근로자 접근 금지 의무

✔ (안전보건규칙) 붕괴⸱낙하 위험 작업시 안전 확인 후 작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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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체 중 구조물 안전성 유지 방법

단계별로 안전성을 점검합니다.

ㅇ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는 해체공사 전에 미리 수행

ㅇ발파 전, 발파 후, 2차 해체 전 반드시 주요 구조부 점검*

    * ①마감재가 해체된 주요 구조부의 육안점검, ②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조사

(육안점검, 비파괴검사, 시료채취 실내시험 등)

ㅇ변형에 따른 붕괴 우려*를 대비 전문 계측업체를 통해 설치된 

계측장비로 변형, 기울기, 처짐 확인 등 지속적인 계측 → 경보음

안내 및 즉시 대피 유도 

    * 발전설비 해체는 ①노후화, 염해, 열화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 ②하중 전달경로 재배치, 
③추가 설치된 설비의 구조 안전성 파악 어려움 등으로 실시간 계측 관리 필요

검토절차 검토항목 내  용

➊ 해체공법 선정
기계식 해체공법
발파식 해체공법

✔ 구축물 등의 규모, 부지 상황, 작업성, 안전성, 
공해, 부산물 처리 등 고려하여 해체공법 선정

➋ 설계 제원
단면크기 및 철근

배근 현황
✔ 콘크리트, 철근, 보강재 강도 등 재료 특성 확인

➌ 하중 산정
자중 및 잔재물

철거장비
✔ 철거 잔재물의 적재하중, 해체 장비의 중량, 

충격계수 등을 고려하여 하중 산정

➍ 구조검토 방법 선정
하중계수 적용
강도 감소계수

✔ 규모, 하중조건 및 작업방법에 따라 
단순계산과 구조해석 방법으로 구분하여 선정

➎ 안정성 검토 결과 실행
✔ 해체공사 전 과정에 걸쳐 구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검토, 인접 구축물 등의 영향 및 안정성 검토

< 계측장치 설치 및 결과 분석 >

  

<계측기 타켓> <계측기 운용> <계측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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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되지 않은 잔존 구축물 등은 항상 위험합니다.

ㅇ해체작업 중인 구축물 등은 항상 전도⸱낙하⸱붕괴 위험에 유의

ㅇ임시 보강재 및 버팀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설치

ㅇ계측 관리 기준 초과 등 붕괴가 예상되면 비상 경보음을 울리고,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

ㅇ실제 상황을 대비한 비상 대피 훈련 실시(경보음 및 대피 동선 확인 등)

< 보강재 설치 규격 준수 >

 

<보강재 종류, 허용하중 등 제원 확인> <보강재 설치 상하층 일치 여부 확인>

< 출입통제 및 대피 동선 계획 >

  

<출입통제 계획> <이동 및 대피 동선 계획>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 구역 설정 및 출입 통제 의무

✔ (안전보건규칙) 붕괴 우려 구축물 등에 지지⸱구조 보강계획 작성 의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임시 구조물 및 잔존 구조물 안전 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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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거·해체 작업 시 핵심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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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관련 규정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5. (중략)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9. (중략)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13.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건설기계)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8. (생략)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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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ㆍ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에 따른 구조설계
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1~2. (중략)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6. (중략)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등이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裝塡具)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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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 제38조제1항 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생략) (생략) (생략)

2.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
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5. (중략) (중략) (중략)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9. (중략) (중략) (중략)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

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13. (생략) (생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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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해체공사 절차별 주요 점검사항

 ※ 건축물 철거‧해체공사는 기존 노후화된 구조물을 계획적으로 철거하는 고난도의 공사로서, 해체 단계 별 비대칭 부재의 
하중 변화 및 부재 강도 등의 구조 안전성 검토와 사전조사 및 해체작업 계획서 수립 등의 안전성 확인이 반드시 필요

□ 해체공사 절차

 사전조사 →  가설구조물 설치→  구조물 해체 →  잔재물 반출

□ 해체공법 소개 및 주요 점검사항

공법종류 공법개요 주요 점검사항 적용대상 관련사진

기
계
식
공
법

압쇄 
공법

·굴착기에 압쇄기 등을 부착하여 유압에 
의해 압쇄하는 공법

·굴착기에 적합한 중량의 압쇄기를 부착하고 
핀, 볼트 등 연결 구조부의 고정상태 등을 점검

도심지 
(콘크리트구조물)

철재해머 
공법

·철재 해머를 크레인에 매달아 반동에 의해 
구조물에 타격하는 공법

·해머는 중량과 작업반경을 고려하여 크레인의 
붐, 프레임 및 크레인의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

소음 및 진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환경요건

브레이커 
공법

·브레이커를 굴착기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공법

·중량 작업 충격력을 고려하여 굴착기 지지력 
초과 중량 브레이커 부착 금지 
·소형 브레이커 끌의 부러짐 방지를 위해 작업
자세 하향 수직 방향 유지 확인

큰 부재 해체
(압쇄공법 대비)

절단톱 
공법

·절단톱(와이어쏘(Wire saw)) 등을 사용하여 
구조물을 절단하고 크레인으로 인양·반출
하는 공법

·톱날부에 날접촉 방지 덮개 설치, 배선상태 
점검

도심지 정밀 해체
(대형 고층 건축물)

전도 
공법

·구조물의 주요 연결부를 절단하고 큰 부재를 
계획된 방향으로 넘어뜨려 해체하는 공법

·벽체, 기둥 등 해체 부재의 전도위치와 파편의 
비산 거리 검토를 통해 위험구역 설정 및 
가설 방호벽 설치 확인

연돌(굴뚝), 기둥 
등 수직부재

(사전취약화 필요)

발파공법
·장약을 사용하여 주요 부재를 발파하여 구조물 
전체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공법

·건축물의 구조노후화 정도, 주변환경 등 검토
하여 발파·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및 각 단계별로 
전문가*를 통한 준수 상태 확인
* (설계) 구조 전문가, (시공) 발파 전문가

대형 구조물
(사전취약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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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52조/제488~489조)

▴주변시설물 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해체구조물 조사
조사대상 조사항목 참고자료

 ▴주변시설물 조사 □ 시설물 조사 사전조사

 - 인접 구조물 등의 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 인접 구조물과 대상구조물의 이격거리

 - 옹벽이나 사면 유·무

 - 접속도로, 주변 교통시설과 이격거리

 - 보행자 통로 및 차량이동 등

 - 가공 고압선 유·무 등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매설물 조사 및 조치계획 사전조사  

 - 전기, 상하수도, 가스

 - 난방 배관, 송유관

 - 지하철, 지하차도 등 지중 구조물

 - 각종 케이블 및 오수 정화조 등

 ▴해체구조물 조사 □ 구조물 조사 사전조사

 - 기존 자료조사

  · 건축물 이력: 준공연도, 사용용도, 증·개축, 보강, 화재이력, 기계설비 존치 여부

  · 설계도서: 건축, 구조 도면, 구조계산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보고서 등

 - 건축물 상태 점검

  · 외관조사(구조물 기울기, 기초침하, 균열, 철근노출, 강도, 구조부 절단 등)

  · 내력벽, 비내력벽 위치 확인, 구조부 철근 배근, 기계 설비 위치 확인

  · 최초 설계도면과 달리 추가로 설치된 마감재를 해체한 후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을 확인(육안 점검 등) 

 - 석면 사전조사 및 해체‧제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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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구조물 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57조, 59조, 60조, 69조, 70조 등)

▴가설 구조물 설치 

조사대상 조사항목 참고자료

▴가설 구조물 설치

 - 비계

 - 울타리(비산방지망)

□ 구조물 해체 단계별 비계 설치·해체 계획 사전조사

 - 구조물 간 높이 차, 면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벽이음 등 전도방지 조치

 - 잔재물 반출 및 장비 진·출입 시 출입구 확보 

 - 추락방호망 및 비산방지망 설치 계획

 - 강관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발판 적용여부 사전 확인(실제 해체계획서에 

적용된 강관비계에는 작업발판이 누락되어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되는 경우가 다수)

 - 비계 선정 시 근로자의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시스템 비계 우선 적용

□ 비계 설치‧해체 순서 결정시 준수사항 시공상태

 - 벽이음, 가새재는 가능한 나중에 해체하며, 필요 시 임시 가새재,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실시

 - 해체된 부재들은 적재하중 이상 적재 금지

□ 비산물에 대한 방호설비 준수사항 시공상태

 - 발파 및 브레이커를 사용한 해체작업 시 덮개, 방호막, 방호벽, 차단벽 

등 방호설비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 관계 근로자 외 출입 통제와 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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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해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51조~53조, 384조 등)

▴구조물 보강 ▴지상해체(압쇄·절단·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구조물 보강

- 계획 준수

 ※구조물 상부에서 

해체 작업 시 

구조물 보강 

계획은 필수 

사항

□ 구조보강계획 검토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 보강재의 평면도, 단면도 및 설치 상세도

  (중요)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구조평면도 및 단면도에 각 층별 보강 
위치(전(全)층 확인)·간격·종류·개수, 수평재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중요) <주요점검 포인트>장비 이동통로, 잔재물 적치(최하층) 및 평면 변화구간

 - 보강재 설치계획에 따른 설치 유무

□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 확인 

 -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해체순서도 작성 여부

  (중요) 해체 단계별 구조부재 및 구조보강재의 내력 검토

□ 전이보 구조의 해체 

 - 구조안전성 검토 후 해체순서, 철거 방법 결정

□ 철거구조물 사전조사에 따른 보강조치 및 계측 확인 

 - 사전 조사에 따른 보강조치 및 계측 확인

  (중요) 계측장비 설치 여부와 자동 측정되는 계측장비인지 확인
(작업중 계측을 위하여 현장 투입시 추가 위험 발생 가능)
안전보건규칙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 철거 전: 건물변위(기울기), 균열, 지반침하 등 계측기 설치 후 
초기값 측정

  - 철거 중: 건물변위(기울기) 등 계측기의 변화량, 변위량, 변위속도 등 
계측결과 확인 후 및 이상 징후 발생 시 비상대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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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강 ▴지상해체(압쇄·절단·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구조물 보강

- 자재 확인

□ 보강재(잭서포트, 가설벤트 등)의 설치 규격 준수 여부

 - 보강재 종류, 규격, 길이, 허용하중 등의 제원 확인

 - 가설벤트 또는 조립 강주의 경우 부재 간 연결부, 접합부 풀림 
여부 확인 후 보강

 

▴구조물 보강

- 부재 상태

- 고정 상태

□ 보강재(잭서포트, 가설벤트 등) 상태 및 수직도  시공상태

 - 부식(녹), 변형, 균열 등 이상유무 확인

 - 고정 시 수직상태 확인

 - 잭 서포트 높이 조절 고정핀, 클램프 고정 상태 확인

 - 상·하부의 마감재가 철거되고 밀착 설치되었는지 확인  

▴구조물 보강

- 설치 상태

□ 잭서포트 등 보강재의 상하층 일치 여부 확인  시공상태

  (중요) 외부에서 확인 불가 시 측량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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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강 ▴지상해체(압쇄·절단·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지상해체 □ 지상해체 계획 확인 사전조사

 - 구조물 전체 해체/부분 해체(소규모) 유무 및 구조물 상부
에서 해체 또는 지면에서 해체 작업 가능 유무 확인

 - 재료별(조적벽돌, 콘크리트, 철골조 등) 해체 적용공법 및 
층별, 구간별, 부재별 해체순서도(평면도, 단면도) 확인

  (중요) 해체 단계별 근로자 출입통로, 장비 반출입, 비상
대피로 등 확인

 - 공법별 적정 살수작업 방법 사전 검토, 살수작업자의 
위치 확인, 살수작업자의 시인성 확보와 추락방지조치 
등 확인(예 고층건물 롱붐 굴착기를 이용하여 지상 철거 및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살수 시 고소작업차 위치, 파쇄장비
와의 간섭 등을 사전에 검토)

 - 일반적으로 해체 검토서에는 살수 작업자에 대해 적정
하게 검토되지 않아 해당 부분 확인 필요

※ 부재별 해체순서 참고

<해체장비 건물 상부 탑재 시>

<해체장비 외부에서 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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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강 ▴지상해체(➊압쇄·절단·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지상해체

 ➊ 압쇄

□ 적정 해체장비 투입 여부 작업계획  

 - 건축물 높이에 따른 장비 투입 계획 확인

 - 해체 장비가 건축 외부에 해체 잔재물을 성토한 후 그 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중요) 성토체와 건물 이격, 장비 하중 등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보강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

 

 - 안전 이격거리(건물 높이의 H/2) 확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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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강 ▴지상해체(➊압쇄·절단·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지상해체

 ➊ 압쇄

□ 해체장비 인양 시 안전 확인 시공상태  

 - 현장 여건에 맞는 인양계획 수립 여부

    (장비 위치, 공간확보, 이동계획 등)

 -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 확장 길이, 지내력 검토[평판재하시험], 보강 등)

 - 크레인 인양능력 제원표 확인

 - 주변 고압선 간섭 여부

 - 신호수 배치여부, 신호수 위치 적정여부

 -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 줄걸이 용구 안전성 검토 및 확인(안전계수 :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 5이상, 샤클 3이상)

 (중요) 이동식 크레인이 지하층 상부에 위치할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 
및 구조보강계획 수립(Kosha guide B-M-9-2025,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 검토 기술지원 규정 참조) 시공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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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강 ▴지상해체(➊압쇄·절단·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지상해체

 ➊ 압쇄

□ 해체 장비 및 잔재물 하중 검토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 하중에 대해 검토된 장비 종류와 실제 반입 장비 확인 시공상태

   (중요) 장비 종류, 중량, 제원, 궤도여부 등

   ＊ 장비 등분포 활하중(궤도) = 장비중량 x 1.3 / (중심간거리 x 전폭)

         

 - 구조 검토보고서 상 잔재물 높이 확인 및 준수 여부 시공상태

  ＊ 우측 참고 사진 예) 0.4m 이내

□ 해체장비 이동 계획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 해체 장비 등 하중을 고려한 구조안전성 검토 작성 확인

 - 해체장비 운행구역 이동계획 시공상태

   (운행구역 외 진입 통제 관리 상태 )

 - 잔재물 반출 개구부 주변 보강 시공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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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강 ▴지상해체(➊압쇄·절단·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지상해체

 ➊ 압쇄

 - 여러 장비 동시 작업 시 적정 거리 유지 여부 시공상태

 - 장비 하부층 이동시 경사로 하부 보강(잭 서포트 등) 및

   잔재물 설치상태(폭, 높이 등) 확인 시공상태

□ 해체장비 전도방지 여부 시공상태

 - 지반 상태나 작업 여건을 고려한 해체장비(궤도형, 바퀴형 굴착기 등)

 - 해체장비 이동구간 기울기가 장비 허용 경사도 이내 인지 확인 

 - 지반상태에 따른 지지력 확보 여부 확인

   (중요) 연악지반 지하 매설물 위치 철판 보강, 치환 등 

 - 지하층 구간 보강 여부

   (중요) 작업위치 및 순서를 파악하여 작업 범위 준수, 지하층 구간 
채움 또는 잭 서포트 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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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강 ▴지상해체(압쇄·➋절단·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지상해체

 ➋ 절단공법

□ 절단공법(절단톱) 안전사항 시공상태

 - 절단 톱으로 바닥 등 절단하기 전 잭 서포트 위치 확인 

   (중요) 도면에 표기된 잭 서포트(또는 가설벤트) 위치와 실제 설치 
위치 확인 후 절단 실시하는지 검토(내민형식으로 절단 중 붕괴 금지)

 - 절단 진행방향은 직선으로 하고 저항이 큰 자재는 최소단면
으로 절단

 - 회전톱날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 톱날 조임상태 점검

□ 절단공법(절단줄톱[와이어쏘]) 안전사항 시공상태

 - 절단 대상물의 절단 면적을 고려하여 줄톱 크기와 규격 결정

 - 구동축 접촉 방지 커버 부착, 절단면 냉각수 공급

 - 예상치 못한 부재 파괴나 전도 주의

   (중요) 기존 구조물 구조부재 상태 (볼트 미체결 등) 확인 철저

         ※ 매단 부재 외 절단 시 반대 부재 낙하 등 주의

 

          <절단톱>                    <절단줄톱>

<절단+양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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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강 ▴지상해체(압쇄·➋절단·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지상해체

 ➋ 절단공법

□ 절단(절단톱)+양중 공법 안전사항 시공상태

 - 절단한 부재 반출을 위한 양중장비

  · 양중타워(BMU 등): 장비하중에 대한 구조물 지지력, 보강 검토
   ↳ (BMU 제원) 팔길이 10m, 적재하중 300kg, 케이지 5m×0.78m×1.2m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내력, 지하층 보강 등

<BMU 기초 및 설치 평면도 등>

<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확인 >
<절단+양중 계획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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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강 ▴지상해체(압쇄·절단·➌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지상해체

 ➌ 전도/발파

□ 전도, 발파작업 계획서 작성 계획서작성

 - 작업순서, 전도 방향, 장비 배치도, 위험구역 설정 등

 - 구조안전성 검토 여부

  (중요) 건축물관리법상 비해당 시 해체계획서 관리여부 확인 

 - 주변 건물 및 지하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 마감재를 해체한 후 주요 부재에 대한 사전 조사(육안점검 등)

□ 전도, 발파공법 시 주의 사항 시공상태

 - (중요) 사전 취약화 작업
  ↳ 구조물의 노후화, 설계도서와 실제 상태 불일치, 시뮬레이션 오차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중요) 구조검토 결과 및 상세도 준수여부(절단 위치, 길이, 깊이 등)

 ※ 구조검토서 상의 취약화 계획과 해체작업서 상의 계획 확인 및 실제 작업 

시 취약화(절단) 계획 준수 여부 점검

 - 작업구역, 접근통제 및 방호 조치 여부 

  · 전도+낙하(발파 비산) 거리 여유공간 및 방호조치

  · 통제선·표지판·감시자 배치

 - (중요) 계획서 상의 부재의 절단 순서 준수

 - 전도공법 시 장비 적정성 확인

  · 굴착기·크레인 등 전도하중 감당 가능 여부,

  · 와이어로프 등 인장재 규격, 마모 등 상태 점검

<전도 공법: 사전 취약화 및 와이어사용>

< 발파공법: 사전 취약화 및 장약 상세도(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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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강 ▴지상해체(압쇄·절단·➌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지상해체

 ➌ 전도/발파

 - (중요) 취약화 절단면의 편심 발생 방지 조치

  · 수평방향 취약화 절단면에 철판 또는 끼움재 설치

  · 계측기(기울기) 설치 및 계측 결과 실시간 분석 등 확인

계측기 타겟 계측기 운용 계측 결과 분석

< 계측기(기울기) 설치 및 결과 분석 >

 - 발파 작업 전 장약, 결선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및 뇌관(비전기식, 

전자식 사용 권고)의 안전성 확인

   · 폭약 고정용 천공 계획, 장약량, 장약 위치 및 뇌관 시간차 수립

 - 발파 시 방호조치 계획

 - 2차 해체 시 적정 장비, 절단 및 운반 계획

 - (중요) 2차 파쇄 시 건설기계⸱장비 운영 계획

   (크레인, 굴착기, 압쇄기 부착 굴착기, 빔 절단기 부착 굴착기, 고소

작업차, 용접⸱용단기, 조명차, 살수차 등)

사전 취약화 폭약 제작 1차 방호 시설

< 강구조물 발파 전 사전취약화 및 장약작업, 방호시설(예시) >

2차 해체 
(압쇄기+굴착기 등)

2차 해체 
(살수차+압쇄기 등)

2차 해체 
(압쇄기+빔절단기 등)

< 건설기계⸱장비 운영 계획(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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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강 ▴지상해체(압쇄‧절단·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작업 순서

 - 지하 해체

 - 해체 시 잔여 구조체(지하외벽 등)에 대한 토압, 수압, 
상재 하중 등 안정성 검토 확인

   (중요) 필요 시 계측기(경사계, 수위계, 지표침하계 등)를 설치하고 

관리 기준치 초과여부 정기적으로 확인 시공상태

 ※ 지하건축물 해체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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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보강 ▴지상해체(압쇄‧절단·전도/발파) ▴지하해체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작업 순서

 - 지하 해체

□ 지하해체 계획 확인

 - 해체단계별 해체순서(평면도, 단면도) 확인 사전조사

  (중요) 해체순서, 사용장비 중량 및 위치, 해체 구간 및 작업방향 

등 해체 작업계획서 준수여부 확인 시공상태

□ 흙막이 가시설 설치·해체 순서도 확인 사전조사

 - 해체 순서도에 잔재물 반출 위치, 작업자 수직이동 위치, 
흙막이 가시설 설치 위치 등 표시 여부 

  (중요) 해체단계별 지하층 해체 순서도 준수, 

최하단 스트러트 및 레이커 누락 주의 시공상태

 - 배수 및 우수처리계획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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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재물 배출, 기타 준수사항

▴잔재물 반출 ▴기타 준수사항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잔재물 반출

 - 운반계획

□ 잔재물 투하 및 반출 운반계획  계획서작성

 - 잔재물 투하구 크기, 위치, 운반장비 이동구간 등 도면화

 - 잔재물 투하구 및 잔재물 반출층 하부 보강계획

 - 건물 외부 투하시 별도 투하설비 설치 여부

 - 높이 3m 이상인 경우 감시인 등 위험 방지 조치 여부

 - 가설비계 출입구 설치 시 구조안전성 검토 확인

  (중요) 필요시 구조보강계획이 포함된 시공상세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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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물 반출 ▴기타 준수사항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참고자료

▴잔재물 반출

 - 출입통제

□ 잔재물 낙하 등에 대한 출입금지 계획

 - 출입금지 구간, 작업자 이동구간 및 폐기물 투하구 위치 중복 검토

 - 낙하 지점, 안전시설물 설치 위치, 신호수, 유도원 등 배치 위치

 - 각 부재별 해체 시 전도, 붕괴 등에 의한 잔재물 낙하 예상지점 확인

 -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기타 준수사항 □ 협착, 부딪힘 방지

 - 해체장비 작업반경(전도 시 위험 반경) 내 작업 통제조치 여부

 - 작업자와 해체장비 동선 분리 상태

□ 이동 및 대피

 - 근로자 이동통로 잔재물 적치 여부

 - 비상대피로 확보, 비상연락망 마련 여부

 - 용접, 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조치 여부

□ 근로자 건강 관리 계획 등

 - 근로자 건강진단(배치전, 특수건강점진) 실시 유무

 -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분진 등 비산방지조치 및 개인보호구 
적정성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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